
[별표 14 2] <신  2012.1.19>

개 사  제  상  시 (제52조 2제1항 )

  내  용 제 시

료

수집

 측

정

점검

 점검

ㆍ측정   비  점검 또는 청

ㆍ측정  정

ㆍ단순 품  체 또는 수리

(측정결과에 현저한 향  미칠수 는   

검  품  제 )

사전

점검
ㆍ고  견과 간단한 수리

ㆍ원 규 과 수리
사후

상태

정보

생

가동중지

ㆍ점검중

ㆍ원 규 과 수리준비(제 업체에 뢰)

ㆍ수리ㆍ 환  한 품 수
사후

통신 량

동 량
ㆍ특정 또는 특정 원  동 생

동측정 료  

미수신

ㆍ 료수집 (중간 료수집 ) 점검, 전 비 

체점검, 수전 비 보 공사, 전 안전 점

검 등

사전

타

정도 검사
ㆍ검사  한 사전 준비 등

사전
ㆍ정도검사 간

그  비정상 동측정 료  단 는 경우(시료 프 순간

정전 후, 동 정 후, 타 특정 원  한 상 료

 비정상 상태정보 등)

사후

비고 : 개 사  사후에 제 하는 경우에는 사 가 생한 에 전 문

ㆍ 사전  또는 전화 등  용하여 그 내용  즉시 한 환경공단

에 제 하여야 한다.


